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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4-076호               2014. 4. 17. 

 

사 건  번 호       2014카총0800 

 

사   건   명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

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동률, 이재환 

 

                   2.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정현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대표이사 임○○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4.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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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이지원, 백승이 

 

                   5.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김○, 박○○,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이준택, 주현영, 한종연, 가장현  

 

                   6.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최연석 

 

                   7. 현대엠코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대표이사 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최원석 

 

                   8.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최재혁 

 

                   9.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36층 사무동(구의동) 

                      대표이사 이○○, 민○○, 라○○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최유미,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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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종 결 일      2014. 3. 26. 

 

주       문 

 

1.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

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턴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자신이 입찰에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현대엠코 주

식회사, 주식회사 한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턴키 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과 같이 정부 또

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직접 만나거나 유무선 연락, 

이메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현대건설 주식회사    : 13,394,000,000원 

 2) 삼성물산 주식회사 : 8,493,000,000원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 7,07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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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 14,950,000,000원 

 5) 대림산업 주식회사 : 14,950,000,000원 

 6) 주식회사 대우건설 : 16,445,000,000원 

 7) 현대엠코 주식회사 : 7,534,000,000원 

 8) 주식회사 한라 : 2,123,000,000원 

 9)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 5,47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각 피심인에 대하여 

모두 같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엠코, 

한라, 동아건설산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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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설립일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현대건설 
1950. 

1.10. 

557,27

3 

10,433,4

42 
415,634 347,019 4,200 

삼성물산 
1952. 

1.11. 

801,33

2 

17,241,0

95 
413,921 416,125 6,854 

지에스건설 
1969.12.1

9. 

255,00

0 

8,530,98

9 
133,216 119,134 5,466 

에스케이건설 
1962. 

2.21. 

194,44

1 

7,536,75

7 
100,986 10,218 4,622 

대림산업 
1939.10.1

0. 

218,50

0 

9,041,85

0 
466,383 488,973 4,000 

대우건설 
2000.12.2

7. 

2,078,1

13 

8,180,27

0 
365,216 159,399 3,961 

현대엠코 
2002. 

10.5. 

100,00

0 

2,874,24

4 
187,329 137,150 1,011 

한라 
1952. 

1.11. 

137,03

7 

1,873,50

5 

△219,80

1 
△225,934 998 

동아건설산업 
1971. 

8.25. 

479,73

1 
373,752 17,101 14,167 319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생산이 요구되는 전

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4        건설수주액으로 볼 때,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03

조 원에 이르며, 이 중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38조 원으로서 전체 건설시장에서 3

7%를 차지한다. 한편, 경기악화에 따라 2008년 이후 민간건설수주가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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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간건설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건설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으나, 2010년의 경우 공공건설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5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국내 건설수주 규모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건설수주 규모 현황 

(단위: 억 원, %) 

연 도 
합  계  공공건설  민간건설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20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20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20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2011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2012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2013 913,069 △10.0 361,702 6.1 551,367 △18.2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3.2.8.) 및 2013년 국내건설수주동향(’14.2.6.) 

 

  2) 턴키 입찰제도 

 

   가) 개요 

 

6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① 설계·시공 분리

입찰방법, ②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 ③ 대안입찰방법으로 나뉜다. 

 

7        첫째, 설계·시공 분리입찰방법(Design-Bid-build)은 발주처가 설계자와 계약

을 하여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입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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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둘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턴키(Turn-Key) 또는 일괄계약 방식(Design-Build 또는 Design -

Construct)으로 불린다. 즉 턴키계약방식(Turn Key Base)은 발주자가 하나의 시

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

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9        위와 같은 방식은 설계·시공 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및 설계와 공사입찰의 병행시행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

바,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설계·시공 일괄계약 입찰방식(이하 ‘턴키방식’이라 한다)

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 총공사비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한 특정공사, 공기단축이 필요

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1  다만, 해당 공사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모두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고난이도 공사로서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이 필

요하거나, 상징성·창의성·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10        마지막으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

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

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

찰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턴키방식과 유사하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2조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진행함이 유리하다

고 인정하는 공사(“특정공사”),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

는 공사(“공기단축공사”)의 경우, 일괄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은 일괄입찰방법 여부를 결정시 ① 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

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②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설

계 또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④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인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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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턴키방식의 입찰절차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1) 입찰절차  

   

11        턴키계약방식은 다시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과 실시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

으로 나뉘는데, 각 방식에 따라 입찰절차가 다소 상이하다. 

 

12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

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

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을 말한다. 

 

13       실시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기본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건설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

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경지정리, 도

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공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변형

된 방법으로서 ‘턴키 2’ 또는 ‘세미(semi) 턴키’라고도 한다.  

 

14       턴키방식의 입찰과정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진행된다.  

 

   <표 3>                  턴키방식 공사의 발주절차 

입찰방법 심의 → 입찰공고 → 기본설계평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 

                                                   또는 설계자문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실시설계 평가 → 낙찰자결정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조정방식                  탈락자에 대한 

 ③설계점수 조정방식  ④가중치기준방식                    설계보상비지급 

 ⑤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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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찰방법 심의 및 결정단계  

 

15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할 것인지

의 여부는 발주처가 기본설계 전에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3 

  

     ② 입찰공고단계  

  

16       해당 공사가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 결정되면,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4  

 

     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

는 절차를 말한다.5 PQ심사는 경영상태 심사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로 구분

된다.6  

 

     ④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기본설계7를 입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 

4 국가계약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 

5 PQ심사는 사전에 이행능력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공사가 진행 도중 중단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3년 7월에 도입되었다. PQ심사제도의 취지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공종

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를 제한하고자하는 것이다.   

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

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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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서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발

주처)는 위와 같이 제출된 기본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한다. 발주처

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 따라 최대 6개 사업자(적격으로 통지

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선정한다. 다음

으로 발주처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입찰 공고된 실시설계적격

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8 

19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제출하고, 중앙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

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한다.9  

  

     ⑤ 계약체결 및 설계보상비 지급  

 

20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발주처는 탈락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10 

 

21       턴키방식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기본설계서를 제출하

여야 하므로,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 설계비용에 대한 부담이 입찰참가의 제한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공공분야의 발주기관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구(舊)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 5. 8.) 제8조에

 의하여, 일괄입찰에 있어서 설계점수 평가결과 우수설계순위 6인 중에서 낙찰자

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게는 설계비에 대한 보상으로 총 공사비의 2% 범위 

내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표 4>         설계보상비 지급방식(구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11 

                                                                                                                              

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국가계약법 제85조의2, 제87조 제1항 

9 국가계약법 제87조 제2항 

10 국가계약법 제89조 

11 구 기준에 의하면,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시 설계점수 순위에 따른 일률적인 대가 지급으로 설계

우수 여부를 반영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2010. 10. 9. 회계예규 개정으로 설계점

수 60점 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내

용으로 개정되어, 턴키공사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우수설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설계보상비 지급산식은 설계보상비 = 0.3%+ (설계점수 - 60)/40 ×0.6%이며,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로 배분한다. 또한 개

정 기준은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자를 5개사에서 3개사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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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계비 보상(설계점수 높은 순, 총 공사비 대비)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0.7%, 0.5%, 0.4%, 0.2%, 0.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0.7%, 0.5%, 0.4%, 0.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0.7%, 0.5%, 0.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0.7%, 0.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0.5%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22       턴키방식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의 유형12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턴키방식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종 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 
 

종

합

평

가

방

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

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조정가격 

= [설계점수 × 추정가격   

 (부가세포함)]/입찰가격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

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

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가격점수 

= 가격점수 가중치 × (최저

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면서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23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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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6>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60점 이

하인 “정”은 탈락하고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입찰가격이 제일 낮은 “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6>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예시 

입찰사 설계점수 입찰가격 낙찰자 

갑 90점 3,500억 원  

을 80점 3,400억 원  

병 70점 3,300억 원 ○ 

정 59점 가격 미 개봉  탈락 
 

 

 

     ② 입찰가격 조정방식  

 

24       입찰가격 조정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 중 입찰가격을 설계점

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7>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

점수/100)]이 제일 낮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7>                   입찰가격 조정방식의 예시 

    

입찰사 설계점수 입찰가격 조정가격 적격자 

갑 90점 3,500억 원 3,888억 원 ○ 

을 80점 3,400억 원 4,250억 원  

병 70점 3,300억 원 4,714억 원  

정 59점 가격 미 개봉  탈락 
 

 

     ③ 설계점수 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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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 중 설계점수를 입찰

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8>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점수×

추정가격13/입찰가격)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8>                    설계점수 조정방식의 예시 

입찰사 설계점수 입찰가격 조정점수 적격자 

갑 90점 3,500억 원 92.57점 ○ 

을 80점 3,400억 원 84.70점  

병 70점 3,300억 원 76.36점  

정 59점 미개봉  탈락 
 

 

 

     ④ 가중치 기준방식 

 

26       가중치 기준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는 방식이다. <표 9>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

정점수(=설계가중치 점수+가격가중치 점수14)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

다. 

 

   <표 9>                    가중치 기준방식의 예시 

입찰사 설계가중치(설계점수) 가격가중치(입찰가격) 합계 적격자  

갑 54(90점) 37.71(3,500억 원) 91.71점 ○ 

을 51(85점) 38.82(3,400억 원) 89.82점  

병 48(80점) 40.00(3,300억 원) 88.00점  

                                       

13 “추정가격”이란 해당 공구에서 공사비로 추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표 8>에서 추정가격은 3,600

억 원으로 가정하였다. 

14 가격가중치 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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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42(70점) 가격 미 개봉  탈락 
 

 

 

     ⑤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27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해당 공구의 공사 계약금액을 정한 뒤 기본설계서

만 내도록 한 후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10>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80점 이하인 “정”

은 탈락하고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설계점수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

로 결정된다. 

 

   <표 10>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예시 

입찰사 설계점수 적격자  

갑 90점 ○ 

을 85점  

병 83점  

정 79점 탈락 
 

 

 

28       각 낙찰자 결정방식별 장점과 단점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낙찰자 결정방식별 장·단점 비교 

종 류 장 점 단 점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비용절감 및 과잉설계방지 

-과도한 입찰비용 방지 

-예산절감을 위한 기술발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 우려  

가격조정 최저가방식 

기술조정 최고점수방식  

가중치방식  

기술 등 가격 이외 항목고려 

-최적의 가격과 기술배점이

 곤란  

-비가격요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낙찰자선정의 공정성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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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계약금액 

최상설계방식  

-고급시설물 획득  

-고난도 기술발전 유도  

-설계의 일관성 유지곤란  

-과잉설계 우려  

-과도한 입찰비용 소요  
 

 

 

  3)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현황 

 

   가) 추진 경위 

 

29       경인운하는 한강 하류와 서해를 연결하는 운하로 총 연장 19km의 주 운수로

와 인천터미널 및 갑문 2기, 김포터미널 및 갑문 1기 등 2개의 항만시설, 15개의 

횡단교량이 포함된 시설물이다.  

 

30       1987. 7.경 현재 경인운하 인근의 굴포천 일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자 수해 

예방을 위해 홍수 발생 시 서해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14.2km의 방수로를 만

드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한강 쪽으로 3.8km를 연결하

여 홍수 시에는 방수로로, 평상시에는 운하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인

운하사업’으로 변경되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8. 3. 

현대건설 등 8개 민간기업과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경인운하 주식회사15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다. 

 

31       그러나 2003. 9.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04. 7. 경인운하사업은 공식 중단되

었고 2004. 10. 수해 예방을 위한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이 다시 추진되어 1

공구 현대건설, 2공구 지에스건설, 3공구 대우건설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 2

005. 5. 착공하였다. 

 

32       이후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 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이던 경인운하사

업이 2008. 12.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

                                       
15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현대건설 계열사(현대건설, 현대해상, 현대정보, 현대택배)(53.27%), 코오롱건

설(10.16%), KCC건설(6.09%), 극동건설(3.56%), 대호(2.34%), 금호산업(2.03%), 우성산업개발(1.0

2%) 등 민간 출자와 한국수자원공사(19.41%)의 정부출자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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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 1.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사업 재추진 계획을 발표

하였다. 2009. 5. ‘경인아라뱃길’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6개 공구에 대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 1

2. 준공하였다. 

 

   나) 사업내용 

 

33       경인운하사업은 총 18km의 주 운수로를 주축으로 항만, 제방, 도로, 교량, 배

후 물류단지 등을 포함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이며, 이 중 경인운하사

업 시설공사는 항만, 제방도로, 교량 건설을 위한 공사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 12> 및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2>                   경인운하사업 사업내용 

□ 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기간 : 2009년∼2014년 

□ 총사업비 : 26,759억 원(본사업 19,839억 원, 배후단지 6,920억 원) 

□ 시설내용 

 - 구    간 :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 주운수로 : 운하 18km (폭 80m, 수심 6.3m)   * 방수로 14.2km 포함 

 - 터 미 널 : (인천) 부두 4, 갑문 2 / (김포) 부두 3, 갑문 1 

 - 배후단지 : (인천) 약 114.5만㎡ / (김포) 89.4만㎡ 
 

 

 

   <표 13>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각 공구별 주요내용 

 

공구 공고일 입찰일 예산액 계약일 주요내용 

제1공

구 

’09.1.2

3. 

’09.4.2

4. 
3,670 

’09.6.3

0. 
인천터미널 및 부대시설 

제2공

구 

’09.1.2

3. 

’09. 

5.4. 
1,952 

’09.6.3

0. 
인천갑문 및 부대시설 

제3공 ’09.1.2 ’09.4.2 1,931 ’09.6.3 교량 2, 접속IC 1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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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3. 4. 0. 

제4공

구 

’09.1.2

3. 

’09.4.2

4. 
1,266 

’09.6.3

0. 
교량 2, 접속IC 1 

제5공

구 

’09.1.2

3. 

’09.4.2

4. 
1,696 

’09.6.3

0. 
교량 3, 접속IC 1, 남측제방도로 

제6공

구 

’09.1.2

3. 

’09.4.2

4. 
2,972 

’09.6.3

0. 
김포터미널 및 한강갑문 

 

 

 

   다)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 방식 

 

34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79조 등에서 

정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

으로 수행되었다. 

 

35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는 제1공구에서 제6공구까지 총 6개 공구로 나뉘어 입

찰이 실시되었는데, 공구에 따라 각각 설계점수(60점～70점)와 가격점수(30점～40

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36       각 공구별 낙찰자 및 탈락자, 컨소시엄 구성현황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공구별 컨소시엄 구성현황 

 

공구 구분 주간사 컨소시엄 구성현황 (지분율 : %) 

1공구 

낙찰 현대건설 

현대건설(46), 코오롱건설(10), 한양(7), KCC건설(7

), 금호산업(10), 극동건설(5), 경림건설(5), 경화건

설(5), 풍창건설(5) 

탈락 현대엠코 
현대엠코(43), 두산중공업(42), 이에스산업(10), 상

록건설(5) 

2공구 
낙찰 삼성물산 

삼성물산(54), 삼성중공업(13), 동양건설산업(11), 

진흥기업(11), 대보건설(6), 엘디건설(5) 

탈락 한라 한라(70), 성지건설(20), 제인건설(10) 

3공구 낙찰 GS건설 
GS건설(40), 쌍용건설(17), 두산건설(17), 벽산건설(11

), 삼호(10), 대우자동차판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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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동아건설산업 동아건설산업(51), 풍림산업(49) 

4공구 
낙찰 동부건설 

동부건설(33), 포스코건설(27), 한신공영(10), 삼부

토건(10), 일성건설(5), 진성개발(5), 원광건설(5), 

삼환까뮤(5) 

탈락 남양건설 남양건설(75), 영동건설(20), 조광기업(5) 

5공구 
낙찰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30), 한진중공업(24), 삼환기업(20), 

신동아건설(6), 성우종합건설(5), 이연개발(5), 효

진건설(5), 한양주택(5) 

탈락 금광기업 금광기업(80), 케이디건설(10), 메카건설(10) 

6공구 

낙찰 SK건설 

SK건설(40), 태영건설(15), 경남기업(10), 범양건영(10

), 운양건설(8), 한동건설(7), 석전건설(5), 수자원기

술(5) 

탈락 대림산업 

대림산업(45), 계룡건설(15), 고려개발(10), 남광토

건(10), 씨엘(10), 고속도로관리공단(5), 우미토건(

5) 

탈락 대우건설 

대우건설(48), 한화건설(15), 서희건설(5), 신동아

종합(5), 동광건설(5), 도원이엔씨(12), 브라운건설

(5), 일신건설(5)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에 대한 공구분할 합의16 

 

   가) 6개 대형 건설업체 간 상시적인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 활동 

 

37       피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업체(이하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라 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

가 2009. 1. 23. 각각 입찰 공고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6개 공구17에 대한 참여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업 담당 차장‧부장급 

                                       
16

 한편 피심인 현대건설, 피심인 삼성물산 및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2014. 3. 26.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간 공구분할 합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17 한편 일부 피심인들은 2009. 1. 15.경에야 비로소 6개 공구로 나뉘어졌다고 주장하나, 발주처인 한

국수자원공사가 2008. 12. 23. 작성한 자료인 ‘경인운하 공구분할도’에 의하면 해당 문서 작성 당



19 

 

실무진에서의 상호 친목모임, 토론회, 간담회 등 각종 모임에서 대면 접촉하거나, 

담당자간 유무선 연락을 하는 방법 등으로 입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

호 교류하여왔다. 즉,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차장‧부장급 실무진들은 이 사건 

공사의 6개 공구와 관련하여 자기 회사의 참여예정공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서 

상대방 회사의 참여예정공구도 파악하고 이러한 연쇄과정을 통해 상호 필요한 입

찰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이다. 

 

3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5> 기재 피심인 현대건설의 이○○ 상무(2009년 당

시 부장)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5>                피심인 현대건설 이○○ 진술서(발췌) 

 

<현대건설 이○○ 진술서 발췌(소갑 제2-1호증)> 

 

2. 공구추진 경위 

 

  (전략) 이처럼 각 업체의 참여 공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각사는 영업직원간 상

호 친목모임, 토론회, 간담회 등 자리에서 본건 입찰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였습

니다. (후략) 

 

  그 외에도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차장/부장급 실무진들 간에는 친목모임이 

있었고, 당해 친목모임 참여자들 간에 정보 교류 및 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

08년경 발주방식이 재정사업으로 정해진 무렵부터 본건 입찰과 관련된 내용이 

실무 직원들 간에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 1. 23. 입찰공고 시점을 전후하

여서는 실무 직원들이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거나 유선통화를 통해 정

보를 교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모임 또는 유선통화 시 1공구에 대한 문의를 

받을 경우 당사는 1공구 참여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건설 이○○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2호증)> 

 

문) 당시 부장이었는데 부장급 모임이 있었나요?  

                                                                                                                              

시 이미 이 사건 공사는 총 6개 공구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 6개 대형건

설업체 간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도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는 6개

 공구에 대한 참여여부를 논의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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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여러 모임이 있었습니다. 

 

문) 모임 종류 중에 이른바 빅6(현대, 삼성, 대우, 대림, GS, SK) 모임이 있었나요

? 

답) 네 있었습니다. 

 

문) 위 부장급 모임에서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의 참여정보를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었습니다. 

 

문) 빅6 부장급 모임 당사자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대우는 백○○ 부장, 삼성은 정○○ 부장, GS의 홍○○ 부장, 대림 이○○ 부장, SK

는 최○○ 부장이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경인운하 얘기는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요? 

답) 딱히 어떤 모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여러 모임들을 통해 서로 들어갈

 공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또한, 어떤 업체의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여러 번의 모임을 통해 활발하게 

서로의 참여공구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나) 수집된 정보의 활용과 공구분할의 합의 

 

39       이렇게 차장‧부장급 실무진에서 교환된 정보는 다시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

체의 임원급 모임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임원급 모

임 역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주처 회의나 학회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발주정보, 기술정보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0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의 임원급 모임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음 <표 16> 

기재 진술들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피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임원 진술조서(발췌) 

 

<현대건설 김○○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3호증)> 



21 

 

 

문. 대형건설사 간의 연락처와 모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친목도모를 도모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문. 정보교환이 무엇인가요. 

답. 정보교환이라는 것이 발주정보, 기술정보 등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최○○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5호증)> 

 

문. 당시 대형건설업체 임원들 간에 모임이 있었습니까? 

답.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고 저는 2009년, 2010년 두 번 참석하였

습니다. 

 

<지에스건설 유○○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6호증)> 

 

문. 언제 모임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가요. 

답. 당시 여러 번 만나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임을 갖자고 

특별히 정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발주처 회의라든지 학회 모임이 끝나고 식사

나 같이 하자는 누군가의 제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후략) 

 

<에스케이건설 신○○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7호증)> 

 

문. 수공 담당임원 모임이 있습니까. 

답. 수자원공사 담당하던 임원들이 수년전부터 이어온 모임입니다. 정기적으로 만

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 설명회, 공사현장 시공사 회의 등 여러 회의

에서 만나거나, 학회나 각종행사에 참여하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41       특히 이 사건 공사의 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일인 2009. 1. 30. 이전에 

있었던 임원급 모임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수주정보를 교환하면서 각 피심

인의 참여 공구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

실이 있다. 

 

42       해당 모임은 2009. 1. 7. 서울 강남구 소재 중국음식점(상호명 △△△)에서 있

었으며(이하 ‘△△△ 모임’이라 한다) 참석자는 피심인 현대건설의 김○○ 상무, 피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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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의 곽○○ 상무, 피심인 지에스건설의 유○○ 상무,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의 

신○○18 상무, 피심인 대림산업의 백○○ 상무 및 피심인 대우건설의 최○○19 상무이

고, 당해 모임에서 이 사건 공사의 참여 공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4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현대건설은 기존에 수행하던 굴포천 방수로 공

사와 공사구간이 겹치는 공구(제1공구에 해당)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였고, 피심

인 삼성물산은 기존에 갑문공사 실적이 있음을 근거로 갑문이 있는 공구(제2공구

에 해당)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타 사업자는 해당 공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피심인 지에스건설 또한 기존 굴포천 방수로 공사와 

공사구간이 겹치는 공구(제3공구에 해당)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였다.(이하 피심

인 현대건설, 피심인 삼성물산, 피심인 지에스건설을 ‘공구선점 3개 피심인’이라 한

다) 

 

44       한편, 피심인 대림산업 및 피심인 대우건설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제1공구, 제

2공구, 제3공구에 대한 공구선점 3개 피심인의 연고권 주장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공구20(제6공구에 해당)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였으며, 

                                       
18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이 제출한 신○○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신○○는 2007. 8. 1.부터 2007. 12. 31.

까지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이 제출한 “건설기술

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신○○는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에서의 근무기간을 일부 포

함하여 2007. 5. 14.부터 2008. 12. 31.까지 경남기업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의 신○○에 대한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신○○가 피심인 에스

케이건설에 재입사한 것은 경인운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재입사 일자 관련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서류 기재와 실제 근무와의 적확성은 별론으로 재입사 일자를 전후하여 신○○는 피심

인 에스케이건설의 직원으로 혹은 사실상 대리인으로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을 위하여 경인운하사업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한편 피심인 대우건설은 2009. 1. 7. 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최○○가 당해 모임에 참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모임 비용이 20:22:16에 신용카드로 결제(강남구 역삼동)되었고 최○

○의 법인카드는 22:01:27에 사용(성남시 분당구)되었는바 두 모임이 병행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우

며, 또한 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다는 이유가 최○○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거

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최○○를 포함하여 해당 모임의 참석자들이 최○○를 참석자로 언급하고 있

음을 감안할 때 최○○는 △△△ 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 각주 1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 모임 이전부터 발주처가 6개 공구로 분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 모임이 있었던 2009. 1. 7.은 발주처의 공식적인

 입찰공고가 있기 이전이었고, 당시 모임에서 공구명이 특정되지 않은 채 ‘굴포천공사 구간’, ‘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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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의 경우 어느 공구에 참여할 것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구선점 3개 피심인이 주장한 이 사건 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에 참여하

지 않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17>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간 공구분할 합의 내용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제6공구 

현대건설  

참여 

삼성물산 

참여 

지에스건설  

참여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참여 및 피심인간 

조정 시도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참여 않음 
 

 

 

4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8> 기재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피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임원 진술조서(발췌) 

 

<현대건설 김○○ 진술서 발췌(소갑 제2-4호증)> 

 

2. 수공담당 임원 모임 

 

  수공 담당 임원모임은 친목도모와 상호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하

였으며, 연말연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모임을 가졌고, 2009년에도 새해 인

사 차 만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시점이 경인운하 발주시기(2009. 1. 23.)이므

로 동 공사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략)헛 

 

  그래서, 2009년 연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공 담당 임원모임에서 각 사의

 입장을 얘기하였을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1공구를 확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 모임

이나 학회 모임 등에서 경인운하 입찰에 관해 물어보면 당연히 1공구를 추진하

고 있다고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우건설 최○○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5호증)> 

                                                                                                                              

이 있는 공구’, ‘마지막 공구’ 등으로 표현되었음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할 수 있으며 이후

 발주처에서 공식적인 입찰공고를 통해 6개 공구로 나누어 발표한 후에도 당시 △△△ 모임에서 합의

한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채 해당 합의 내용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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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시 대형건설업체 임원들 간에 모임이 있었습니까? 

답.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고 저는 2009년, 2010년 두 번 참석하였

습니다. 정확하게 연말인지 연초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우건설은 6공구

 참여하려는 결정을 한 상태였고, SK건설은 어디에 참여할지 결정이 불투명

했고, 대림산업도 6공구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 위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현대건설 김○○, 삼성건설 곽○○, 대림산업 백○○, SK건설 신○○가 참석하였습니

다. GS건설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업부문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고, 그 사람은 2010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모임 장소는 어디였나요? 

답. 강남 국기원 사거리에서 양재동 방향 쪽에 있는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지에스건설 유○○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6호증)> 

 

문. 언제 모임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가요. 

답. 당시 여러 번 만나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임을 갖자고 

특별히 정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발주처 회의라든지 학회 모임이 끝나고 식사

나 같이 하자는 누군가의 제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2008년 하반기 경에 강남에

 있는 △△△(서초동 인근)라는 중국집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

들이 경인운하 참여공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특히 삼성물산 곽○○ 상무가 

갑문이 있는 공구로 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문. 그 자리에서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까. 

답. 삼성의 곽○○ 상무가 “갑문은 우리가 갈거니까 넘보지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

다. 6년이 지났지만 그 분이 큰 목소리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기억

이 납니다. 

 

문. 당시 다른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까. 

답. 대우 최○○ 상무는 당시 굴포천 마지막 공구를 하고 있어서 경인운하에서도 

마지막 공구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에스케이 신

○○ 상무와 대림의 백○○ 상무는 “다들 하나씩 차지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 

하면서 대우가 간다고 한 끝 공구에 가서 붙어볼까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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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억됩니다. 

 

문. 당시 모임에서 지에스의 경우 3공구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답. 당시는 6개 공구로 정확히 구분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3공구라고 특정하

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가 발주되면 터미널 양쪽 두개는 나와야 하

고 갑문이 필요하고 중간에 교량이 필요한데 당시 지에스에서 굴포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공사구간으로 발주되는 공구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스케이건설 신○○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7호증)> 

 

문. 2009년경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답. 당시 강남에 있는 △△△라는 중국집에서 만난 기억이 납니다. 

 

문. 모임에 나왔던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답. 그 자리에 누가 나온 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모임의 성격상 수공 담당임원들

이 나왔을 것입니다. 당시 기억으로 삼성 곽○○, 현대 김○○, 지에스 유○○, 대

우 최○○, 대림 백○○이었을 것입니다. 

 

문. 모임에서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답. 당시 회사내부에서 6공구를 간다고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

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업자들이 SK건설이 6공구 갈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6       위와 같이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공구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임원급 모임 참가자가 아닌 자들과 이 사건 외 건설업체들도 인지하

고 있었으며, 다음 <표 19> 기재 진술 및 소갑 제1-1호증(포스코건설 4대강 하천

정비 및 경인운하 사업추진계획), 소갑 제1-2호증(대보건설 경인운하(턴키)사업 관

련 방문 결과보고), 소갑 제1-3호증(포스코건설 ’09년도 턴키현황 분석 및 대책), 

소갑 제1-4호증(현대산업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소갑 제1-

33호증(지에스건설 2009. 1. 7. 결제 법인영수증), 소갑 제1-35호증(한진중공업 

경인운하건설공사 공구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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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피심인 현대엠코, 대우건설 임직원의 확인서 및 진술서(발췌)21 

 

<현대엠코 김○○ 확인서 발췌(소갑 제2-9호증)> 

 

4. 본인은 2009년 당시 현대건설에 재직하면서 토목환경사업본부 수자원공사 담

당 PM(Project Manager)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후략) 

 

5. 일반적으로 턴키공사 입찰의 경우, 4대강 사건*과 같이 이른바 ‘업계조정’된 경

우도 있고, …. 

 

6. 2009년 1월경 입찰공고된 본건 경인운하 공사 역시 이른바 ‘업계조정’된 것이

라는 것은 당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것이었습니다. 

 

<대우건설 이○○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0호증)> 

 

문.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대형사들(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간 참여공구에 관하 서로간 업계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답. 네. 

 

문. 당시 경인아라뱃길 공구조정을 위해 입찰 수개월 전부터 임원 모임을 갖고 있

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답. 네. 그런 모임이 있었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4대강 사건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199호(2012. 8. 31.)를 의미하며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별로 참여 공구를 분할한 건설업체들에 대해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조치한 바 있다. 
 

 

47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의 임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공구에 대한 특

정업체의 참가 또는 불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구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

며, 실제 2009. 4. 24. 및 5. 4.에 있었던 입찰에 사전에 논의된 대로 참여하였다. 

                                       

21 한편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이 제출한 피심인 대우건설의 조○○(전 토목사업본부장)의 검찰 진술조서

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총 6개 공구가 나왔고 이 중 6공구는 대우건설 몫으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SK가 약속을 깨고 6공구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붙었다.”, “제 기억으로는 동부건설이 낙찰을 받은 4

공구나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을 받은 5공구 중 하나가 SK건설 몫이었는데, 더 금액이 큰 6

공구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또한 있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 6대 대형 건설업

체 간에 공구 배분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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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한편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간의 공구분할 합의, 특히 이 사건 공사 제6

공구와 관련하여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3개사는 공구분할 

합의를 부인하면서 ①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가 4개의 공구를 분할하는 것은 

공구분할 합의의 본질에 반하며 오히려 각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제

6공구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한 것이고 ② △△△ 모임의 참석자, 날짜 등 △△△ 모임

의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공구분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한다. 

 

49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공구분할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의 임원들이 모임을 통해 자신의 희망 공구를 얘기한 것은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

준을 넘어 경쟁사들로부터 자신의 공구를 인정받고, 자신도 경쟁사의 공구에는 침

범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전형적인 공구분할에 해당하고,

 특히 일부 피심인의 경우 위 <표 18>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구에 침

범하지 않을 것을 △△△ 모임에 참석한 타 피심인들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제6

공구를 1개사가 독점하지 못하여 결국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3개사가 참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간의 공구

분할 합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구분할 합의를 부인할 수 있

는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3개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0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심의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있었던 △△△ 모임에 대

하여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진술 간에 모임의 날짜, 장소, 참석자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위 <표 18> 기재 진술 내용 및 소갑 제1

-33호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9. 1. 7. △△△ 모임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모임에

서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모여 이 사건 공사 공구의 분할과 관련

한 논의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3개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에서의 들러리 합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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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공구에서 피심인 현대건설과 피심인 현대엠코 간 들러리 합의22 및 실행 

 

51       피심인 현대건설은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간에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 제1공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 현대건

설은 제1공구에서의 무난한 낙찰을 위해 피심인 현대엠코에게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 현대엠코는 이를 수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

찰일 전날인 2009. 4. 23. 유선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52       이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5호증(혜인이앤씨 현대엠코 표준단면송부), 소

갑 제1-9호증(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1～6공구 시설공사 업무회의 

개최 등 알림), 소갑 제1-26호증(삼성물산‧삼안 KOM회의록), 소갑 제1-34호증(금

일엔지니어링 출장보고서), 소갑 제2-11호증(대영엔지니어링 김○○ 상무 확인서 붙

임 주간공정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3       첫째,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인 2009. 2.경부터 피심인 현대건설은 피심인 삼

성물산, 피심인 지에스건설과 공구간섭문제23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피심인 현대건설은 낙찰될 공구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54       일반적으로 공구간섭문제는 실시설계적격자가 결정된 후 발주처의 주최로 진

행24되는 것인데, 이미 피심인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진행과정에서 타 공구의 설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제1공구에 참여한 피심인 현대엠코

는 타 공구 참여사들과의 사이에 사전에 공구간섭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

지 않은 사실이 있다. 

                                       
22

 한편 피심인 현대건설과 피심인 현대엠코는 2014. 3. 26. 심의과정에서 들러리 합의 사실을 모두 시

인한 바 있다. 
23

 제2공구 공사는 갑문 설치 공사인데 갑문이 제1공구 공사 구간 내에 있어 공사 접점 부근에서 간섭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제2공구 시공사는 진입도로나 현장사무실을 제1공구 공사 구간 내에 설

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제1공구와 제3공구는 상호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는바, 이러한 공구간섭문제 해결을 위해 피심인 현대건설과 피심인 삼성물산, 피심인 

현대건설과 피심인 지에스건설이 사전에 상호 협의하였다. 
24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고 난 후인 2009. 5. 27.에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에 의하여 타 공구와의 간섭현황 및 대책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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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둘째,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턴키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더욱이 설계점수의 비

중이 70%로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현대엠코의 설계 방향이 총체적으

로 집약된 표준단면도를 피심인 현대건설에게 송부하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경

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56       피심인 현대엠코의 직원 고○○ 과장은 소갑 제1-5호증 이메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제1공구 입찰일 이전인 2009. 3. 27. 10:47경 자사 표준단면

도를 경쟁사인 피심인 현대건설 박○○ 차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박○○ 차장은 같은 

날 12:34경 해당 메일을 상급자인 배○○ 부장 및 설계용역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

다. 

 

57       이상의 사실은 다음 <표 20> 기재 진술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0> 현대건설, 현대엠코의 임직원 및 대영엔지니어링의 진술·확인서(발췌) 

<현대건설 이○○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2호증)> 

 

문. 엠코를 들러리로 선정하게 된 경위가 있나요? 

답. 그 당시 1사 1공구가 되다 보니까, 실적사 잡기가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찾다보니 엠코가 항만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직접 현

대엠코에 대한 들러리 검토를 지시했었습니다. 현대엠코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자 당시 상사인 천○○ 상무에게 위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현대엠코 신○○ 진술서 발췌(소갑 제2-13호증)> 

 

문5. 본건 경인운하 공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떠한 사유로 본건 

경인운하 공사에 참여한 것인가요. 

답5. (전략).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입찰 공고 이후 

현대건설로부터 본건 경인운하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

습니다.  

 

문6. 현대건설의 누구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받았나요. 

답6. 현대건설의 천○○ 전무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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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현대건설 계동 사옥 본관 지하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현대건설 천○○ 전무와 

어떠한 논의를 하셨나요. 

답9. 현대건설 천○○ 전무는 진술인에게 본건 경인운하 공사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보하면 본건 경인운하 공사 입찰 이

후 현대건설이 주간하는 다른 공사에 공동수급사업자로 참여할 기회를 주겠

다”고 하였습니다. (후략) 

 

문10. 현대건설 천○○ 전무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대하여 진술인은 어떻게 대응하

였나요? 

답10. 진술인은 당시 엠코의 공사실적이 많지 않아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수주확

률이 높은 공사에 함께 참여하면 공사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고, 그 자리에서 현대건설 천○○ 전무에게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23. 당시 투찰 가격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나요. 

답23. 입찰 전날 현대건설 최○○ 상무가 진술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현대건

설의 투찰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

는 투찰률이 90%를 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다는 분위기가 있었

으므로 현대건설의 최○○ 상무가 진술인에게 현대건설의 투찰률보다는 높되

 90%에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후략) 

 

문24. 당시 투찰 가격에 대해 전화로 최종 합의가 되었나요. 

답24. (전략) 결국 진술인은 현대건설의 최○○ 상무와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엠코

는 현대건설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엠코는

 공사금액 대비 88.90%로 투찰하기로 하였습니다. (후략) 

  

<대영엔지니어링* 김○○ 확인서 발췌(소갑 제2-11호증)> 

 

1. 경인운하 제2공구 공사 내용이 갑문 설치였고 갑문 설치를 위해서는 호안을 

판 후 가물막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갑문이 제1공구 공사 구간 내에 있

어서 제1공구와 제2공구는 상호간 간섭 구간이 존재하였음 

 

2. 당시 기본설계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주)삼안 신○○ 상무가 본인에게 삼

성물산 합동설계사무실을 방문하자고 제안하여 2009. 3월경 동 사무실을 방문

한 사실이 있음 

 

3. 위 방문시 사전에 간섭구간 단면도를 그려서 가지고 가 합동설계사무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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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5. 붙임 주간공정회의(2. 24., 3. 3., 3. 10.)는 위 협의를 진행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그 외에 타사와 간섭 구간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  

 

<현대엠코 고○○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4호증)> 

 

문2-8. 표준단면도가 대표단면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설계도 작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횡단면, 종단면, 세부적인 

상세도를 작성합니다. 

 

문3-1. 상대 경쟁사와 표준단면도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 경쟁업체와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유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현대건설 배○○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5호증)> 

 

문2-5. 턴키 입찰 과정에서 상대 경쟁사와 표준단면도 등 설계도면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경쟁을 하는데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턴키 공사의 경우 가격과 함께 설계 경

쟁을 하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엠코 최○○ 진술서 발췌(소갑 제2-16호증)> 

 

문5. 경인운하 1공구 입찰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알고 있으신가요? 

답5. 네. 경인운하 1공구 PQ 제출하기 전날인 2009. 1. 30. 당시 제 상관이었던 

신○○ 이사가 저, 신○○ 업무팀장, 정○○ 견적팀장을 불러서 경인운하 1공구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으니 설계를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15. 설계 도중 현대건설에 경인운하 1공구 표준단면도를 보내준 적이 있었나요

? 

답15. 네. 그렇습니다. 2009. 3. 31. 회사 내부적으로 표준단면도를 최종보고하기

로 되어있었는데 그 전인 2009. 3. 27.에 현대건설에 송부하였습니다. 

 

문16. 현대건설에 표준단면도를 보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16. 당시 설계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기 전이었는데 현대건설에서 표준단면도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와서 고○○ 과장한테 보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현대건

설의 배부장 아니면 박차장이 요청하였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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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표준단면도를 보내주면 경쟁에서 불리하나요? 

답17. 표준단면도를 보면 우리 설계를 다 알게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날

은 상세설계나 구조설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대표단면도의 컨셉을 보고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쪽 컨셉을 보여준 것은 사전에 비밀을 다 보여준 것입

니다. 
 

   * 대영엔지니어링은 피심인 현대건설의 설계사임 
 

 

58       피심인 현대건설과 피심인 현대엠코는 위 합의에 따라 각각 2009. 4. 24. 이

 사건 공사 제1공구에 투찰하였고 그 결과 <표 21> 기재와 같이 피심인 현대건설

이 낙찰되어 2009. 6. 30.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1>                      제1공구 입찰 현황 

(단위 : 백만 원, %) 

낙찰업체 
예산 

금액 

낙찰 

금액 
입찰자 

입찰 

금액 
투찰률 

가격 

점수 

설계 

점수 

종합 

평점 

현대건설 
367,06

4 

328,88

9 

현대건설 
328,88

9 
89.60 29.76 64.65 94.41 

현대엠코 
326,32

0 
88.90 30.00 60.57 90.57 

 

 

 

   나) 제2공구에서 피심인 삼성물산과 피심인 한라 간 들러리 합의25 및 실행 

 

59       피심인 삼성물산은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간에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 제2공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 삼성물

산은 제2공구에서의 무난한 낙찰을 위해 피심인 한라를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사 

제2공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들러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60       이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6호증(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사업 제2공구 

PQ신청현황), 소갑 제1-7호증(한라 기술용역정산계약서), 소갑 제1-8호증(한라 기

술용역계약서), 소갑 제1-9호증(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1～6공구 시

                                       
25

 한편 피심인 삼성물산과 피심인 한라는 2014. 3. 26. 심의과정에서 들러리 합의 사실을 모두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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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사 업무회의 개최 등 알림), 소갑 제1-10호증(삼안 본부장 수주회의), 소갑 제

1-11호증(삼안 민간부분 수주 추진현황), 소갑 제1-12호증(삼안 업무연락), 소갑 

제1-13호증(서영엔지니어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갑 제1-14호증(현대건설 4대

강 살리기 설계관계자 회의내용 보고), 소갑 제1-15호증(한라 월례회의), 소갑 제1

-16호증(한라 2월～5월 수주회의), 소갑 제1-17호증(동양건설산업 3월 경영전략

회의), 소갑 제1-19호증(성지건설 입찰검토보고서), 소갑 제1-26호증(삼성물산‧삼

안 KOM회의록), 소갑 제1-27호증(서영엔지니어링 09년 상반기 수주현황), 소갑 

제1-28호증(서영엔지니어링 업무연락), 소갑 제1-34호증(금일엔지니어링 출장보고

서), 소갑 제2-11호증(대영엔지니어링 김○○ 상무 확인서 붙임 주간공정회의 자료)

 및 소갑 제2-18호증(한라 김○○ 상무 진술조서 붙임 월례회의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1       첫째, 피심인 한라는 이 사건 공사 제2공구 입찰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찰

 참가자격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는바,

 낙찰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2공구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62       그 근거로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찰 공고 당시 이 사건 공사 제2공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피심인 한라는 PQ신청 당시 당해 요건을 충

족하는 선진엔지니어링을 공동수급체로 포함시키고 서영엔지니어링과 설계를 분담

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피심인 한라와 서영엔지니

어링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는 수급자의 지분비율이 서영엔지

니어링 100%로 되어 있으며, 선진엔지니어링은 설계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다(소갑

 제2-17호증). 더욱이 피심인 한라와 설계사인 서영엔지니어링 간의 기술용역정산

계약서에는 기본설계용역 계약이 2009. 4. 6.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있는바 이 

사건 공사 제2공구의 입찰일이 2009. 5. 4.임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설계경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63       나아가 설계점수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이 사건 공사 제2공구의 입찰에

서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등 각종 조사비용을 의미하는 직접경비의 적고 많음은 

설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 제2공구의 입찰은 피심인 한

라가 당시 추진하였던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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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비용에 비해 적은 직접경비 및 기본설계비를 사용26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 한라

가 이 사건 공사 제2공구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임이 인정된다. 

 

   <표 22>               서영엔지니어링의 진술조서(발췌) 

<서영엔지니어링 김○○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7호증)> 

 

문. 한라가 사용한 설계비가 20억이 넘었는데 적은 것인가요? 

답. 보통 턴키설계를 하려면 기본설계를 하는데 15억～20억 정도의 설계비가 

소요되고 여기에 추가로 직접경비 조사나 특화 등을 포함할 경우 25억～30

억 사이 정도가 듭니다. 한라가 사용한 설계비는 약 20억 정도*로 적었습니

다. 
 

 

     * 한라의 설계비 내역 : 20억 5천만 원(기본설계비 12억, 직접경비 8억 5천만 원) 

 

64       둘째,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인 2009. 2.경부터 피심인 삼성물산은 피심인 현

대건설과 공구간섭문제27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피심인 삼성물산의

 설계사는 기본설계과정에서부터 이미 낙찰을 기정사실로 하고 실시설계비를 포함

한 설계계약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 삼성물산은 낙찰될 공구를 사전에 미리 알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5       일반적으로 공구간섭문제는 실시설계적격자가 결정된 후 발주처의 주최로 진

행28되는 것인데, 이미 피심인 삼성물산의 설계사인 삼안은 기본설계 진행과정에서

 제1공구 피심인 현대건설과 관련문제를 협의하였으며, 피심인 한라와 설계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은 제1공구와의 간섭구간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즉, 기본설계과정에서부터 피심인 삼성물산과 그 설계용역사들은 제2

공구의 낙찰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66       셋째, 피심인 한라의 2009. 1. 부서장 회의자료의 주요업무현황에서 다른 입

찰 건에 대해서는 피심인 한라가 소속된 공동수급체를 1번으로 표기하면서 들러리

 입찰 사실이 있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3공구 입찰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제2공구

                                       
26

 특히 피심인 한라의 기본설계비용은 20억 5천만 원으로서 피심인 삼성물산의 기본설계비용인 37억 

7천만 원의 54%에 불과하다. 
27

 각주 23) 참조 
28

 각주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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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대해서만 2번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피심인 한라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

을 못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 한라의 월별 수주회의 자료를 보면 이 사건 공사 제

2공구 입찰은 피심인 한라가 추진하는 가장 큰 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서 2009. 3. 이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 피심인 한라가 이 사

건 공사 제2공구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

다. 

 

   <표 23>    피심인 한라의 주요업무현황 등 사본 및 김○○ 상무 진술서(발췌) 

<주요업무현황 발췌(소갑 제1-15호증)> 

 

 
 

<한라 김○○ 진술서 발췌(소갑 제2-18호증)> 

 

문3-3. 동 회의자료 작성시 진술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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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직원들이 만들어 오면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문4-2. 동 회의 자료 내용 중 나. TK/대안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7번 및 8

번 항목으로 기재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3공구)과 경인운하사업 제2공구 건

에 대해서만 한라가 소속된 컨소시엄이 2번으로 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한라 2월～5월 월별 수주회의 자료(소갑 제1-16호증)> 

 

2009년 2월 수주회의 (2009. 2. 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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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수주회의 (2009. 3. 4.작성) 

 

 

2009년 4월 수주회의 (2009. 3. 31.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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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수주회의 (2009. 5. 6.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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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넷째, 피심인 삼성물산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동양건설산업은 낙찰자가 결정

되기 전인 2009. 3. 23.에 작성한 ‘3월 경영전략회의(영업부문) 회의자료’에 이미 

이 사건 공사 제2공구 입찰을 “수주확보”로 표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심인 삼

성물산이 이 사건 공사 제2공구에서 낙찰받도록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8       다섯째, 피심인 한라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성지건설과 제인건설은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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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데, 통상 입찰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공동수급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 한라의 이러한 행태

는 형식적 입찰참여 이외에는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69       피심인 삼성물산과 피심인 한라는 위와 같은 들러리 합의의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각 2009. 5. 4. 이 사건 공사 제2공구에 투찰하였고 그 결과 <표 24

> 기재와 같이 피심인 삼성물산이 낙찰되어 2009. 6. 30.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4>                      제2공구 입찰 현황 

(단위 : 백만 원, %) 

낙찰업체 
예산 

금액 

낙찰 

금액 
입찰자 

입찰 

금액 
투찰률 

가격 

점수 

설계 

점수 

종합 

평점 

삼성물산 
195,18

3 

175,62

6 

삼성물산 
175,62

6 
89.98 29.57 64.89 94.47 

한라 
173,14

0 
88.71 30.00 62.19 92.19 

 

 

 

   다) 제3공구에서 피심인 지에스건설과 피심인 동아건설산업 간 들러리 합의29 및 실행 

 

70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 간에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 제3공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 지에

스건설은 제3공구에서의 무난한 낙찰을 위해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에게 저급설계 

방식을 통한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이를 수락한 사실

이 있다. 

 

71       이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20호증(동아건설산업 기술용역계약서), 소갑 

제1-21호증(한국수자원공사 설계보상비 청구 알림), 소갑 제1-22호증(시텍컨설턴

트 견적서), 소갑 제1-23호증(시텍컨설턴트 용역계약서), 소갑 제1-24호증(지에스

건설 09년 공공사업 스케줄), 소갑 제1-25호증(지에스건설 총괄표), 소갑 제1-34

호증(금일엔지니어링 출장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29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2014. 3. 26. 심의과정에서 들러리 합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피심인 동

아건설산업은 들러리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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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첫째, 피심인 지에스건설의 유○○ 상무는 경쟁사였던 피심인 동아건설산업 김

○○30상무에게 유선상으로 들러리 입찰을 위한 설계(일명 ‘B설계’)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다. 

 

73       둘째,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들러리 입찰 참여를 위해 설계사인 시텍컨설턴

트에게 유선상으로 설계를 낮은 비용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텍컨설턴트

는 이를 수락하였고 설계용역비는 탈락 시 받게 되는 설계보상비와 동일하게 책정
31하였는데, 이는 설계 경쟁이 중요한 턴키방식 입찰에서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이 

형식적으로 설계를 진행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제3공구 입찰에 낙찰받을 의

사 없이 들러리로 참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4       구체적으로,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시텍컨설턴트와 965,800,000원(부가가치

세 포함)에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이 한국수자

원공사로부터 수령한 설계보상비 966,0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비슷한 수준

이다. 특히 시텍컨설턴트는 설계용역비 견적서(소갑 제1-22호증)에서 건설부문의 

요율에 의한 기본설계비를 2,432,777,682원으로 책정하였으면서도 정작 계약은 1/

3 수준인 878,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체결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밝

히지 않고 있다. 

 

   <표 25>        설계용역비 견적서 및 설계보상비 세금계산서 

 

<기술용역계약서 발췌(소갑 제1-20호증)> 

                                       
30

 한편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심의일 현재 김○○ 상무가 뇌졸중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함을 이유로 피

심인 지에스건설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

할 때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저가설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31

 시텍컨설턴트는 기조치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건(의결 제2014-030호, 2014. 2. 25.)에서

도 202공구의 들러리사인 서희건설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보상비 수준의 설계비를 지급받

는 동일한 방식의 행태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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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비 견적서 발췌(소갑 제1-22호증)> 

           
 

<설계보상비 세금계산서(소갑 제1-21호증)> 

          
 

 

 

75       셋째, 설계사 시텍컨설턴트는 개인 10명과 허위로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

하는 방법으로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으로부터 수령한 설계비 중 약 1/5에 해당하는

 224,220,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투입

된 설계비는 741,579,300원에 불과한바 통상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정상적인 설

계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텍컨설턴트도 피심인 동아건설산

업이 이 사건 공사 제3공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76       넷째,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93.10%의 투찰률로 이 사건 공사 제3공구 입

찰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간에 투찰률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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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32되어 있었고 따라서 피심인 동아건설산업

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90% 이하로 투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로 미루어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이 사건 공사 제3공구 입찰에 진정으로 낙찰받

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였음이 인정된다. 

 

77       다섯째,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의 공동수급체인 풍림산업은 설계용역비를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는데, 공동수급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 설계비를 부담하는 것이 통

상적임을 고려하면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의 이러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78       마지막으로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제3공구 입찰일 이전부터 내부보고문건에 

이 사건 공사 제3공구의 수주를 ‘확정’ 또는 ‘수주확실’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실제 

피심인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공사 제3공구와 함께 ‘확정’ 또는 ‘수주확실’로 분류

한 인천 도시철도 205공구 및 대구 도시철도 3호선 2공구의 경우 들러리 합의를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이미 시정조치 받은 바 있고, ‘확정’ 부분이 공란으로 표기된

 인천 도시철도 211공구의 경우에는 피심인 지에스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시정조치 받은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사 제3공구 역시 사전에 들러리 

합의를 통해 피심인 지에스건설이 낙찰받기로 조정되어 있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79       이상의 사실은 다음 <표 26> 기재 진술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6>     지에스건설 임원 및 시텍컨설턴트의 확인·진술조서 (발췌) 

<지에스건설 유○○ 확인서 발췌(소갑 제2-19호증)> 

 

2. 합의의 성립 및 실행 

 

가. 합의의 성립 

 

                                       
32

 한편 피심인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90% 이하의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한 발주처의 가이드라인때

문이라고 하나 실제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이를 별론으로 하

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공구에서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을 제외한 참여사들은 90% 이하의 가

격으로 투찰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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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러리 입찰참가 건설사 섭외 

 

  (전략) 이러한 관계를 이유로 2009. 3.경에 본인은 동아의 김○○ 상무에게 이 

사건 공사 제3공구에 관해서 저급설계를 해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

습니다. (중략) 동아로서는 이 사건 공구 관련 협조를 할 경우 이후 신규 발주 

공사 때마다 당사의 Sub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흔쾌히 수락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의 구체적 내용 

 

  (전략) 당시 본인은 김○○ 상무에게 당사가 낙찰받기 위해 저급 설계(소위 ‘B급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동아 역시 이를 받아 들여 설계보상비 

내에서 설계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텍컨설턴트 서○○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20호증)> 

 

문5-1. (주)시텍은 경인운하 제3공구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동아건설(주)로부터 

받은 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용역계약 명목으로 개인 10명에게 형식적인 

용역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맞습니다. 

 

<시텍컨설턴트 박○○ 확인서 발췌(소갑 제2-21호증)> 

 

1. 경인운하사업 제3공구 시설공사 턴키 설계 용역(정○○ 외 9명) 용역 계약서는 

세무회계상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계약서는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음. 
 

 

 

80       피심인 지에스건설과 피심인 동아건설산업은 위 합의에 따라 각각 2009. 4. 

24. 이 사건 공사 제3공구에 투찰하였고 그 결과 <표 27> 기재와 같이 피심인 지

에스건설이 낙찰되어 2009. 6. 30.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7>                      제3공구 입찰 현황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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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 
예산 

금액 

낙찰 

금액 
입찰자 

입찰 

금액 
투찰률 

가격 

점수 

설계 

점수 

종합 

평점 

지에스건설 
193,21

7 

173,83

8 

지에스건설 
173,83

8 
89.97 40.00 54.42 94.42 

동아건설산업 
179,88

3 
93.10 38.65 51.68 90.34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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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1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82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

해서는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

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83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33 다시 말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

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연결의 상호

                                       
33

 서울고등법원 2001. 10. 16.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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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84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34 

 

85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는 이 사건 공

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 공구에서 특정

 사업자의 참가 또는 불참에 대해 서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심인들의 임

직원 진술, 피심인들 및 기타 건설사들이 작성한 문건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86       이와 같은 행위는 입찰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

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거

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87       또한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구선점 3개 피심인과 피심인 현대

엠코, 한라, 동아건설산업이 이 사건 공사 제1공구, 제2공구 및 제3공구에 각각 참

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심인들의 임직원 진술과 작성문건, 설계용역회사 및 기타 건설사들이 작성

한 문건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88       이와 같은 행위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19

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

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89       어떠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

                                       
34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및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참조 



48 

 

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

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5 

 

90       다만, 입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합의는 응찰과정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6 

 

91       이 사건 공사에서 각 공구의 입찰에 대한 참여 여부의 결정은 개별 사업자들

이 자신의 여건,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

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차장‧부장급 및 임원급에서의 상시적

인 정보교환을 통해 특정 공구에서 기존공사에 따른 연고권에 기한 참가를 주장하

거나 혹은 일부 피심인의 연고권에 기한 참가 주장을 인정하면서 해당 공구에 참

가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개별 공구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정해진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

여한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입찰 참가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2       특히 피심인 6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계에서의 수주순위가 상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공공건설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들 간에 참여 공구를 배분한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입찰시장을 사실상 독점

화하고 잠재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함으로써 당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

로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93       나아가 실제로도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쟁입찰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각 행위는 

                                       
35

 대법원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06. 1. 11. 2005누62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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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효과만 있을 뿐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는 없는 것이 명백한 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된다. 

 

   다) 공동행위 인가 여부 

 

95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6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하

고3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가 위 2.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

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것38,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97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피심인들이 공구분할 및 들러리에 관하여 합의한 대로 

                                       

37 피심인들에게 향후 부당공동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들 간 참여 공구 등에 대한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해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38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013. 6. 17. 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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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바,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에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

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39 

 

   나) 부과기준율 

 

9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입

찰참가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입찰에 참가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았던 점, 발주

처가 각 회사별로 1개 공구의 입찰에만 참여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경쟁이 어느 정

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

한다. 

 

99       다만, 각 공구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지 못한 피심인에 대하

여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3.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

한다.40. 

 

   다) 산정기준의 결정 

 

100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

기준은 다음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피심인별 산정기준 

 
피심인 참여공구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산정기준 

                                       

39 한편 피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은 공구분할 합의와 공구별 들러리 담합을 모두 행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구분할 행위와 공구별 들러리 담합은 피

심인들이 해당 공구에서 낙찰받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

임을 감안하여, 이들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각자가 낙찰 받은 해당 공구의 계약금액으로 함

이 타당하다. 
40

 해당규정은 입찰담합에 있어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산정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동일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2분의 1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과 그 결과가 동일하므로 편의상 부과기준율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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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제1공구 
298,990,000,00

0 
7 20,929,300,000 

현대엠코 제1공구 
298,990,000,00

0 
3.5 10,464,650,000 

삼성물산 제2공구 
159,660,000,00

0 
7 11,176,200,000 

한라 제2공구 
159,660,000,00

0 
3.5 5,588,100,000 

지에스건설 제3공구 
158,035,000,00

0 
7 11,062,450,000 

동아건설산업 제3공구 
158,035,000,00

0 
3.5 5,531,225,000 

에스케이건설 제6공구 
242,707,272,72

7 
7 16,989,509,090 

대림산업 제6공구 
242,707,272,72

7 
7 16,989,509,090 

대우건설 제6공구 
242,707,272,72

7 
7 16,989,509,090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01      피심인 대우건설은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3. 10. 7.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법 위반 횟수가 3회이고 벌점 누계가 7.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의 규

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피심인 

대우건설 외에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조정사유가 없는바,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10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9> 기재와 같다. 

 

   <표 29>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피심인 산정기준 가중률 1차 조정 산정기준 

현대건설 20,929,300,000 - 20,929,300,000 

현대엠코 10,464,650,000 - 10,464,650,000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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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1,176,200,000 - 11,176,200,000 

한라 5,588,100,000 - 5,588,100,000 

지에스건설 11,062,450,000 - 11,062,450,000 

동아건설산업 5,531,225,000 - 5,531,225,000 

에스케이건설 16,989,509,090 - 16,989,509,090 

대림산업 16,989,509,090 - 16,989,509,090 

대우건설 16,989,509,090 10 18,688,459,999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03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피심인들의 고위임원이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따라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2)

에서 산정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104      한편 피심인 현대건설, 현대엠코, 지에스건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

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2)에서 산정

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고, 피심인 삼성물산, 한라의 경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

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2)에서 산정한 1

차 조정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한다. 

 

105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피심인 1차 조정 산정기준 
조정률 

2차 조정 산정기준 
임원가담 조사협조 

현대건설 20,929,300,000 10 △30 16,743,440,000 

현대엠코 10,464,650,000 10 △30 8,371,720,000 

삼성물산 11,176,200,000 10 △15 10,617,390,000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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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5,588,100,000 10 △15 5,308,695,000 

지에스건설 11,062,450,000 10 △30 8,849,960,000 

동아건설산업 5,531,225,000 10 - 6,084,347,500 

에스케이건설 16,989,509,090 10 - 18,688,459,999 

대림산업 16,989,509,090 10 - 18,688,459,999 

대우건설 18,688,459,999 10 - 20,557,305,998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06      피심인 한라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

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

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위 3)에서 산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41 

  

107       한편 이 사건 피심인들은 모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따

라서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낙찰된 피심인에 한하여 해당 공구와 관련하여 산정된 2차 조정 산

정기준의 10%를 추가로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경우 낙찰자

는 아니나 함께 공구분할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

스케이건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추가로 감경하도록

 한다. 

 

108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3)에서 산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109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

표 31> 기재와 같다. 

 

                                       
41

 다만 심의일인 2014. 3. 26. 현재 피심인 한라의 2013년도 결산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2010년～20

12년 3개년도의 자료를 고려하였으며, 2013년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2013년의 당기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중평균 값이 적자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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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피심인 2차 조정 산정기준 
조정률 

부과과징금 
재정적자 컨소시엄 등 건설경기 

현대건설 
16,743,440,0

00 
- △10 △10 

13,394,000,0

00 

현대엠코 
8,371,720,00

0 
- - △10 

7,534,000,00

0 

삼성물산 
10,617,390,0

00 
- △10 △10 

8,493,000,00

0 

한라 
5,308,695,00

0 
△50 - △10 

2,123,000,00

0 

지에스건설 
8,849,960,00

0 
- △10 △10 

7,079,000,00

0 

동아건설산업 
6,084,347,50

0 
- - △10 

5,475,000,00

0 

에스케이건설 
18,688,459,9

99 
- △10 △10 

14,950,000,0

00 

대림산업 
18,688,459,9

99 
- △10 △10 

14,950,000,0

00 

대우건설 
20,557,305,9

98 
- △10 △10 

16,445,000,0

00 
 

 

 

4. 결론 

 

110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의결한다.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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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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